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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법□ 

제 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26 ( )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① 

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「 」

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, , (

하 지방자치정보 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“ ” ) .

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② 

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

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.

제 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66 ( )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① 

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

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

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.

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② 

촉한다.

제 항 및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1 2③ 

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 조 회의의 공개75 ( )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. , 3① 

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분의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3 2 

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

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② 

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
